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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사 상법강의(개정3판_2쇄) 정오표

[무지개북스: 하영태저]

수정일: 2024.07.20.

P 수전 전 수정 후

189
-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비교(표)
-정관변경: 발기인 전원의 동의(상291
①), 공증인의 인증(상292)

-정관변경: 발기인 전원의 동의(상291①)

220

-소수주주권의 정리: 비상장회사(표)
-100분의3이상: ~이사‧감사‧청산인의 해
임청구권(상385②), 회계장부열람청구권(상
466)~

-100분의3이상: ~이사‧감사‧청산인의 해
임청구권(상385②‧상539②), 회계장부열람청
구권(상466)~

224

[아래에서 9줄 추가]
전환주식화 되기 때문), 그 자산의 장부가액
이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해서도 아니 
된다(상345④단서).

전환주식화 되기 때문), 그 밖의 자산을 교부
할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이 배
당가능이익을 초과해서도 아니 된다(상
345④단서).

243
[아래에서 6줄 삭제]
다만,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~.

다만, 회사가~.

254
위에서 12줄 추가

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(효력요건), 
제3자에게

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(효력요건), 
회사와 제3자에게

255
[위에서 5줄 삭제]

(ⅱ) 상법은 약식질과 달리 등록질의 
효력범위에~.

(ⅱ) 상법은 물상대위의 효력범위에~.

258
[아래에서 1~2줄 삭제]

~의한 소각과(상343①본문)과 주주에
게~.

~의한 소각(상343①본문)과 주주에게~.

271

[아래에서 13줄]
~주식으로써 감사(감사위원회)를 선임하
는 주주총회 결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하
지 못한다(상409②등).

~~주식으로써 감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 
결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(상
409②).

271

[아래에서 12줄]
(ⅱ) 100분의 3의 비율은 정관으로 
더 낮출 수는 있으나 이보다 높게 정
할 수는 없다(상409③등).

(ⅱ)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
을 정할 수 있으며, 정관에서 더 낮은 
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
율로 한다(상409②괄호).

139
[위에서 8줄]
~각각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(상527의5①).

~각각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(상527의5
①).1) =>각주1) 보충(존속회사와 소멸
회사 모두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다.)

144
[아래에서 다섯째 줄 이하]

(ⅰ)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합병의 (ⅰ)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합병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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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존속회사와 소멸회사 모두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다.

양당사회사의 채권자가 책임재산을 공
유하게 되므로 채권자로서는~경우에
는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다(상530의
11). 

양당사회사의 채권자가 책임재산에 대
하여 공동담보권을 갖게 되므로 채권자
로서는~경우에는 모두 채권자보호절차
가 필요하다(상530의11②). 

18

[아래에서 7줄]
~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이 아니므로 물

건판매점포의 사용인은 점포 외의 장소에서 
회사를 대리하여 물건을 판매하거나 물건판
매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다(76다860).

~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이 아니므로 점포 
외의 장소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물건을 판매
하거나 물건판매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다
(76다860).

67
[위에서 9줄]
~비율로 채무를 부담한다(분할채무: 민405). ~비율로 채무를 부담한다(분할채무: 민408).

107
[위에서 10줄]
~일부멸실이 있는 경우에 운송물을 수
령한 날~.

~일부멸실이 있는 경우에 임치물을 수령
한 날~.

125
[위에서 15줄]
~이름만 남은 경우가 있다(93다8702).

~이름만 남은 경우가 있다(2005다
73020).

317
[위에서 5줄]

~내부통제시스템(내부통제시스템)을 
구축~.

~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~.

318
[아래에서 5줄]

(ⅳ) 이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임무를 
게을리~.

(ⅳ) 이사는 임무를 게을리~.

319
[아래에서 15줄]

~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이나 위험에 
상응하여야 한다(2019다280481).

~위험에 상응하지 않는 것은 포함되지 않
는다(2019다280481).

323
[위에서 15줄]
~주주의 대표소송(상403)‧다중대효소송(상
406의2)~.

~주주의 대표소송(상403)‧다중대표소송(상
406의2)~.

341
[위에서 3줄]
~직무수행을 위하여 회게장부열람권~.

~직무수행을 위하여 회계장부열람권~.

400
[위에서 9줄]

~제한, 사후설립(증자: 한회사가 그 성립 후 2
년 내에~

~제한, 사후설립(증자: 유한회사가 그 성립 후 2
년 내에~

402
[위에서 9줄]

 다만 주식회사와 달리 재무제표부속명
세서를 작성하지 않는다. 

전체삭제!


